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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시기

시행일자 : 2010년 1월 16일부터

2010.1.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,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,체납 과태료,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

여는 감경할 수 없음

감경대상자

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감경범위 및 감경기간

감경범위 : 과태료의 50%법위 내에서 경감

감경기간 :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

이 가능

자주하는질문과 답변

주정차위반안내 무인(CCTV)단속지역 단속법규

단속처리절차 의견진술절차 안내 이의제기절차 안내

과태료납부 안내

분야별 정보 > 교통정보 > 불법주정차 단속 > 주정차위반 > 과태료감경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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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정차위반

(http://www.mua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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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제2조의2(과태료 감경)

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

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5. 미성년자

COPYRIGHT ⓒ MUAN-GUN. ALL RIGHTS RESERVED.

(http://www.mua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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